
강원 학 졸업․수료에 한 규정

제 1 조 (목 )  이 규정은 강원 학(이하 '본 학'이라 한다)의 학칙 제 46조, 제 47조,  

   제 48조에 따른  졸업  수료에 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① 졸업이란 학칙 제 46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하여 문학사 수여가  

   가능한 자이다.

   ② 수료자라 함은 2년 는 3년의 과정을 이수하 으나 1항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 

   문학사 학  수여가 가능하지 아니한 자.

제 3 조 (졸업 사정) 졸업사정은 졸업사정 원회에서 시행한다.

제 4 조 (심의 사항) ① 본 원회의 심의 사항은 학과별 졸업자, 졸업유보자(수료자)에   

   한 사항 등을 확정한다.

   ② 졸업사정 원회에서는 회의록을 기록해야한다.

제 5 조 (졸업 유보자) ① 학칙 제 48조에 해당하는 자는 4학기 는 6학기를 재학하고도  

  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 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졸업 유보자(수료자)로 처리한다.

   ② 학칙 제 42조에 의거 졸업 유보자(수료자)는 재학 연한까지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  

   후학기 졸업을 할 수 있다.

   

제 6 조 (수업료 환산) ① 졸업 유보자의 학  당 수업료 환산은 다음과 같다.

   1. 1학 부터 3학 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.

   2. 4학 부터 6학 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.

   3. 7학 부터 9학 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.

   4. 10학 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액. 단, 백원단 에서 사사오입을 용한다.

  

제 7 조 (졸업 유보자의 등록 차) ① 제 5조 1항에 해당되는 자는 교무처에서 소정의    

   차를 거쳐 등록하여야 한다.

   1. 학과(계열)의 수강신청서  성 증명서 제출.

   2. 학  당 수업료 수증 는 수업료 수증.

   3. 행정지원처 등록  납입.

   4. 납입 통지서 사본을 교무처에 제출.

   5. 학과 교수회의 추천서 제출.

부     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 6월  8일로부터 시행한다.


